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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밀봉 테이프를 사용한 용기의 출구 밀폐장치

요약

내용 없음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밀봉 테이프를 사용한 용기 출구 밀폐장치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용기의 선단 조립상태를 도시한 평면도. 

제2도는 제1도에 있어서 2-2선을 따라 절단한 확대 단면도. 

제5도는 본 발명에 따라 비분리 밀폐식으로 제작된 용기의 선단조립 상태를 도시한 평면도.

제6도는 용기 선단 조립체의 횡단면을 도시한 도면으로 제5도에서의 6-6선을 따라 절단한 확대 단면도.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내면 및 외면과 유출구로 구성된 용기 선단의 내면에 접착되는 일면이 접착층인 내부 테이프와 그 내부 
테이프에 접착되어 내부 테이프와 함께 용기선단의 유출구를 덮게 되고 그 일단에는 손잡이 끈이 연결된 
외부 테이프로 되어 있는 개구가 용이한 용기 밀폐 장치에 있어서, 내부 테이프의 접착면이 노출되는 유
출구(14,34)지역에서 외부테이프(20,45)에 분기구(24,48)가 형성되어 있고, 손잡이 끈(25,50)이 연결된 
외부테이프 부분이 그 분기구(24,48)를 덮음과 동시에 분기구를 통해 노출되는 내부 테이프(15,40)의 접
착면(17,42)에 견고하게 고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출구 밀페장치.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어서, 전기한 외부 테이프를 전기한 용기의 표면과 용기선단의 중심부(11,31)에 강하게 고착
시키는 수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출구 밀폐장치.

청구항 3 

제1항에  있어서,  표면에  접착제(22,47)가  노출된  외부  테이프(20,45)를  유출구(14,34)둘레의 
용기선단(11,31)에 분리할 수 있게 접착시키고, 유출구(14,34) 지역내의 전기한 내부 테이프(15,40)에 
영구접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출구 밀폐장치.

청구항 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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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있어서, 용기의 출구를 덮고 있는 외부 테이프의 접힌 부분(26)으로 부터 소정의 길이(25)로 형
성된 전기한 손잡이 끈(25,50)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출구 밀폐장터.

청구항 5 

제3항에 있어서, 용기선단(31)의 유출구(34)를 덮고 있는 외부테이프(45) 일단에 형성된 접는선(51)으로 
부터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외부 테이프(45) 웨면에 겹쳐진 손잡이 끈(25,50)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
출구 밀폐장치.

청구항 6 

제1항에 있어서, 전기한 유출구(14,34)가 U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, 전기한 용기의 선단에는 U자형출구의 
중앙으로 돌출된 설상체(35)가 형성되어 있으며, 그 설상체의 끝부분에는 내부 테이프(40)와 외부 테이
프(45)로 고정된 확대단(36)이 연결되어 있고, 손잡이 끈(25,50)를 잡아당겨 U자형 유출구(34)를 덮고 
있는 외부 테이프를 벗기면 설상체가 뒤로 굽혀지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출구 밀폐장치.

청구항 7 

제1항에 있어서, 자유단의 표면에 돌기부(27)가 형성되어 있어서 손으로 잡기가 쉽고, 유출구의 일부인 
분기구(24) 부근을 덮고 있는 전기한 손잡이 끈(25)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출구 밀폐장치.

청구항 8 

제1항에 있어서, 손잡이 끈(25,50)의 표면이 손으로 잡기에 쉽도록 돌기부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
기의 출구 밀폐장치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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